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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09월 12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

주식-파생형)(합성 H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.07.07

3. 정정사항:

항목
정정요구ㆍ명령

관련 여부
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

<기초지수 명칭

>

아니오 기초지수

명칭 변경

Morningstar Exponential T

echnologies 지수(Price R

eturn)

Morningstar Exponential T

echnologies Equal Weig

hted Select PR USD

제31조 (이익분

배)

아니오 법 개정사항 

반영(소득세

법 시행령)

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

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

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

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

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

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

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

분배를 유보한다.

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

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

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

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

는 이익

 

 

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

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
3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

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
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

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

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

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

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

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

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

 분배를 유보한다.

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

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

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

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

이익 [이자수입 및 배당이

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

배당이익은 제외한다)은 

제외한다]

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

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
3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

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



재산의 매매이익

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

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

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

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

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

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

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

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

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

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

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

배당이익


